
 

 

1 

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 

순천 | 부산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프놈펜 | 비엔티안 | 자카르타 | 양곤 | 모스크바 | 테헤란 

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사내하도급업체와 도급인 사이에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

인건비 정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

[대상판결 :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6. 7. 선고 2016가단12836 판결 대체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등] 

 

A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자 임원으로 하여금 B회사를 설립하

게 하고, 사업의 핵심 부분에 대해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B회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

용하여 A회사의 사업부문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.  그 대가로 B회사는 매월 A회사로부터 도급비

를 받았습니다.  그런데 B회사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 A회사와 관계가 악화되자 ”A회사가 도

급비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”고 주장하면서, 자신이 고용한 

외국인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도급인을 대리하여, (1) A회사가 지급한 도급비에는 B회사가 고용하여 A회사에서 

일하게 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, (2) A회사와 B회사는 여러 건의 계약을 

서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정산약정의 경우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, 

(3) B회사는 과거 5년간 단 한 차례도 인건비 정산을 요구하거나 정산금을 계산하여 통지한 사실

도 없다는 점을 들어, 인건비 정산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 

 

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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